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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3년 2월 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 제안이유



○ ’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운송원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19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8년째 요금 동결로 대중교통 요금현실화율도 지속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요금 외 광고, 부대사업수익 등을 포함한 전체

영업수입을 기준으로 하여도 요금현실화율은 ’21년 현재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짐

○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수송 증가로 지하철 무임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

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회, 정부에 무임손실 국

비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23년 정부 예산에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음

○ ’04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경기, 인천버스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시 요금을 개별 지불하지 않고 할인된

통합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

용이 가능해졌으나, 반대로 운송기관은 환승손실금 증가로 적자가 더

욱 가중되고 있음

○ 지하철, 시내버스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 예산은 ’21년

5,561억원에서 ’22년 1조 1,572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적자가 증

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기관의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만으로는 적자 해소에 한계점에 도달함



○ 특히 노후화율이 66%에 달하는 지하철 시설의 개선 및 교체를 위한

투자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운송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현재 요금 수준으

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움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물

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

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지하철 단독 통행 시 요금 조정안(카드기준)

현 행

➡

조정안

제1안: 기본요금300원인상 제2안: 기본요금400원인상

기본요금:10㎞ 1,250원

추가요금

· 10~50㎞ : 5㎞ 마다 100원

· 50㎞초과시 : 8㎞마다100원

기본요금: 10㎞ 1,550원 기본요금: 10㎞ 1,650원

추가요금

· 10~50㎞ : 5㎞ 마다 150원

· 50㎞초과시: 8㎞마다150원

2) 시내버스 단독 통행 시 요금 조정안(카드기준)

○ 간·지선버스

현 행
➡

조정안

제1안: 기본요금300원인상 제2안: 기본요금400원인상

1,200원 1,500원 1,600원



○ 광역버스 : 경기 거리비례 적용 광역버스 수준 조정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700원 인상

2,300원 3,000원

○ 순환·차등버스 : 차등 폐지, 간·지선버스와 요금 통일

현 행
➡

조정안

제1안: 기본요금400원인상 제2안: 기본요금500원인상

1,100원 1,500원 1,600원

○ 심야버스 : 심야 운행 인건비 감안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350원 인상

2,150원 2,500원

3) 마을버스 단독 통행 시 요금 조정안(카드기준)

○ 시내버스와 동일 인상폭 적용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300원 인상

900원 1,200원

4)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 조정안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부과

· 추가요금 :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00원

·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부과

· 추가요금 :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50원

※ 우리시 의견 : 조정안 중 복수안(1,2안)인 경우 서울시 1안

※ 기타 세부 기본요금 조정안 : 따로 붙임 참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

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

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

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후략>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

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의견청취안의 개요

○ 동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이 ’15년 6월

이후 동결됨에 따라 운송기관의 심각한 운영적자와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운송기관의 운송비용 상승, 노후시설 개선투자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
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요금 조정계획안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개

편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전국 최

초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통합거리비례제)’1)를 도입한 이후 경기



도와 인천시로 확대하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15년 6월 인상 이후 지하

철 단독 이용 시 일반요금 기준으로 10km 이내 1,250원, 10km

초과시 50km까지 매 5km 당 100원, 50km 초과시 매 8km 당

100원 추가요금을 부가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단독 이용 시 일반요

금 기준으로 1,200원 단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어린

이 요금은 ’07.4월 요금인상 이후 경제적 약자의 교통복지 확대 차

원에서 동결․유지되고 있음

○ 참고로 경기도는 ’15년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중교통요금을 인상

한 후 ’19년에 별도로 시내버스 요금을 1,450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현황(’15년 6월 인상)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종 류 교 통 카 드 구 분 종 류 교통카드 현 금

일 반

10㎞ 이내 : 1,250원
10～50㎞ : 매5㎞마다 100원
50㎞초과시 : 매8㎞마다 100원
※ 현금요금은 카드요금+100원

간·지선버스
일 반 1,200원 1,300원
청소년 720원 1,300원
어린이 450원 450원

순환버스
일 반 1,100원 1,200원
청소년 560원 1,200원

청소년
720원

(기본요금에서 150원 공제후 20% 할인)
어린이 350원 350원

광역버스
(심야버스)

일 반 2,300원 2,400원
청소년 1,360원 2,400원

어린이
450원

(기본요금에서 150원 공제후 50% 할인)
※ 현금요금은 (일반현금-150)의 50%

어린이 1,200원 1,200원

마을버스
일 반 900원 1,000원
청소년 480원 1,000원
어린이 300원 300원

1)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 수단간 환승 시 높은 기본요금 + 추가 단위요금을 부과하고 5회 탑승 무료

․시내버스간 환승 : 기본요금 1,200원, 시내버스․지하철간 환승 : 기본요금 1,250원

․광역버스↔광역버스, 광역버스↔버스, 광역버스↔지하철간 환승 : 기본요금 2,300원

※ 이용거리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징수



▮ 대중교통 요금 조정계획(안)

○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 조정계획안(제1안, 제2안) 중 제1

안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지하철 24%↑,

시내버스 25%↑)하고, 순환·차등버스 요금 400원(36%↑)을 인상

하는 안이며 제2안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400원 인상

(지하철 32%↑, 시내버스 33%↑)하고 순환·차등버스 요금 500원

(45%↑)을 인상하는 것임

※ 대중교통 기본요금 조정계획(안)

구 분
현행요금
(일반 기준)

조정요금 조정금액(비율)

1안 2안 1안 2안

지하철 1,250원 1,550원 1,650원 300원(24%) 400원(32%)

간지선버스 1,200원 1,500원 1,600원 300원(25%) 400원(33%)

순환·차등버스 1,100원 1,500원 1,600원 400원(36%) 500원(45%)

광역버스 2,300원 3,000원 700원(30%)

심야버스 2,150원 2,500원 350원(16%)

마을버스 900원 1,200원 300원(33%)

○ 기타 조정사항으로 지하철 단독통행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거리비

례 요금의 추가요금을 5km마다 50원 인상(100→150원, 50%↑)

하고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700원(30%

↑), 350원(16%↑), 300원(33%↑) 인상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

소년은 일반요금의 35~50% 할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제

출함



※ 대중교통요금 기타 조정사항 - 의견청취안 따로붙임 자료

 ①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5km마다 100원 → 150원 인상(기관 합의 필요)

▸(지하철 단독)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50km 초과시 8km당 100원

▸ (통합환승 시)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② 버스 노선 유형별 인상폭 차등 적용

▸ (마을버스 300원) 900 → 1,200원, (광역버스 700원) 2,300 → 3,000원,

(심야버스 350원) 2,150 → 2,500원

③ 어린이 450 → 750원(50%할인), 청소년 720 → 1,000원(35%할인) 조정

▸ 경기도 : 어린이 730원(50%할인), 청소년 1,050원(30%할인)

다. 검토의견

▮ 대중교통 요금조정 필요성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15년 6월 인상 이후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상승과 인건비 및 연료비 증가로 인한 수송원가 상승과 코로나

19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운영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안)2)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

철은 연평균 약 9,200억원, 시내버스는 약 5,400억원의 운송적자

가 발생하였으며 ’22년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각각 약 1조

2,600억원과 6,58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2) 서울시장방침 제225호, 교통정책과-36728호(2022.12.27.)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안)



※ 대중교통 년도별 운송적자 현황3)

구분(단위: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 하 철
운 영 비 용 25,503 25,907 27,025 26,218 29,039
영 업 수 입 19,623 20,029 15,577 16,261 16,439
적  자 △5,880 △5,878 △11,448 △9,957 △12,600

시내버스
운 영 비 용 15,820 16,540 16,902 17,409 18,014
영 업 수 입 12,978 13,002 10,118 10,059 11,432
적  자 △2,842 △3,538 △6,784 △7,350 △6,582

주 : ’20-’21년은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객이 ’이용객이 ’19년 대비 27% 감소하여 요금수입 약 4천억
감소, 버스 이용객이 ’19년 대비 20~23% 감소하여 요금수입 약 2,800억 감소

○ 특히, ’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약 20~27%↓)로 요

금수입 감소(약 3~4천억원)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약 1~3천억원)로 운송적자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21년 대중

교통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 62.0%(’19년 대비 15.3%p↓), 버

스 57.8%(’19년 대비 20.9%p↓)로 감소 되었음

○ 또한, ’21년 지하철 전체 이용객 15.9%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노

인 및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요금이

미징수됨에 따라 연간 약 2천8백억원의 요금수입이 감소하여 지하

철 기관의 운영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21년 지하철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 지하철 노후화율이

66.2%, 지하철 분야별 성능평가 결과 전동차 등 시설의 55%가

‘D등급’이라는 점에서 지하철의 안정적 운영과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3) 서울시 내부자료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자가 일

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요금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의견청취 절차 적정성

○ 동 의견청취안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4) 및「서울특

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물가대책위원

회 조례”라고 함)」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물가대책위원회 조례」제10조제1항5)에서 시장은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제10조6)에서도 ‘시장은 의회 의

견청취 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를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에 반영해야 할 것임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5) ’15.7.30.일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용
- 현재 대중교통 요금은 해당 사업자와 관련 조합의 조정신청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음

-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결정 절차에서 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도록 하
고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소비자 물가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나 시민의견의 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6)「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제10조(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
을 수렴해야 한다



○ 2월 9일 수정 제출7)된 동 의견청취안에는 2월 10일 개최한 공청

회의 시민의견 수렴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해석하여 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 법률자문결과 “단순히 공청회 등을 개최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의견청취

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관련 조례 위반 소

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공청회의 적절한 행정절차8)(붙임 3참조)를 통해 시민의

견을 수렴 완료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민의 대표기

관인 시의회가 시민의견 수렴사항과 요금조정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추후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7)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2693호(2023.2.9)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수정 요청”
- 수정개요

의안번호 안건 명 주관부서 수정사항

546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버스 거리비례제 미도입

8) “행정절차제도 실무, 2014.11,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과” 81페이지 공청회 절차 참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그 적용범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 신
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므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아
니한 행정절차 특히 행정계약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없음

- 다만, 행정계획절차의 경우는 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적용이 부인될 수 없
는데, 그 이유는 행정예고의 대상 속에 행정계획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예고절차가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행정절차법 제46조)하고 있으므로 행정계획은 행정예고의 대상
이 될 수 있음



○ 아울러,「지방자치법」제5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상정안건을 미리 의회

나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및 여론 형성을 가능토록

하는 입법취지9)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는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임

▮ 요금조정 위한 관련기관 사전 협의절차 시행여부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인천시, 철도

공사와 체결한 공동합의문10) 제6조(사전협의)에서는 ‘수도권 전철

의 연장·신설·버스운임 조정 등에 따른 환승운임의 변경‧조정과 관

련하여 사전에 해당기관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기본요금, 지하철 및 통합환승 추가요금 조정안11)과 조정시

기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인 경기도 및 인천시, 수도권 연락운송

9)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운영개요·법령해석), 2020,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197페이지
- 입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회기에 부의(附議)할 안건을 미리 공고함으로써 지방의원이나
주민들에게 안건의 내용을 알려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심의기
능의 실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법 제46조의 공고는 제45조 회의소집절차의 공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안건 부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10)「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 합의문, 2007.6.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의 인천버스 확대 시행을 위한 서울시·경기도·인천시·한국
철도 공동 합의문, 2009.10.
제6조(사전협의) 수도권전철의 연장‧신설‧버스운임 조정 등에 따른 환승운임의 변경‧조정과 관련하
여 사전에 해당기관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의견청취안 따로붙임 자료“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 2023.2월, 도시교통실” 4페이지 내용
ㅇ 기타 조정사항
①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5km마다 100원 → 150원 인상(기관 합의 필요)
▸ (지하철 단독)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50km 초과시 8km당 100원
▸ (통합환승 시)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기관(13개 철도운송기관12))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조정안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

는 등의 요금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

요할 것임

○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의 요금조정안과 조정시기에 대해 2월말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관련기관에서 요금징

수 시스템 변경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단독으로 요금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서울시는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요금조

정안과 조정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임

▮ 대중교통 요금인상 기준 적정 여부

1)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 인상 기준 관련

○ 서울시는 ▲누적된 적자운영 구조개선, ▲65세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 증가,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서비스 고

도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수단별 장래 재정전망

(’23~’25년) 자료13)를 근거로 요금인상 필요액을 지하철 1,152

원, 간·지선버스 844원으로 제시하고

12) 철도 운송기관 :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우이신설경전철, 남서울경전철, 새서울철도

13) 의견청취안 따로붙임 자료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 3페이지 내용
○(장래 재정전망) ’23~’25년간 평균 지하철 1조2천, 버스 7천억원 부족
- 이용객 감소로 수입 감소, 비용도 연평균 지하철 1.4%, 버스 3.3% 증가 전망



과거 인상 사례(요금현실화율 83~85%)를 감안할 때 지하철 700

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 경제 부담과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요금 조정안(붙임2 참조 : 1안 300원, 2

안 400원 인상)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음

○ 서울시는 요금을 조정할 경우 ‘장래 요금현실화율’이 제1안의 경우

지하철 60.5→70.8%, 버스 62.7→75.6%로 개선되고 제2안의

경우 지하철 74.2%, 버스 79.9%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함

※ 요금조정안별 평균 운송적자 전망 및 장래 요금현실화율 변화

구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23-’25년)

요금현실화율

물가에

미치는 영향

(’22.11기준)인상 전(a) 인상 후(b) 증감(b-a)

1안
(300원↑)

지하철 12,146 8,984 △3,162 60.5 → 70.8%
0.38%p↑

버스 7,239 4,758 △2,481 62.7 → 75.6%
2안

(400원↑)
지하철 12,146 7,929 △4,217 60.5 → 74.2%

0.50%p↑
버스 7,239 3,931 △3,308 62.7 → 79.9%

자료 : 의견청취안 따로붙임 자료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

주 : 1안과 2안의 인상 후(b) 평균운송적자 전망치은 지하철 단독 및 통합환승요금제
추가거리요금 인상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의 요금인상을 반영한 수치임

구 분 (단위 : 억원) ’22년 3년 평균 ’23년 ’24년 ’25년
지하철

운송비용 29,039 30,740 30,054 30,472 31,695
영업수입 16,439 18,594 17,274 19,296 19,212
부족액 12,600 12,146 12,780 11,176 12,483

시내버스
운송비용 18,014 19,390 18,942 19,450 19,777
영업수입 11,432 12,151 11,432 12,554 12,466
부족액 6,582 7,239 7,510 6,896 7,311

※지 하 철 : 서울교통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2-’26) 상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요금외수입 포함) 반영
※시내버스 : 표준운송원가를 연평균 3.3% 인상 가정, 영업수입 중 요금수입은 ’23년은 ’22년과 동일하고,

이후 수요 회복으로 요금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 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공공요

금 산정기준」과「철도운임 산정기준」14)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에 소요된 취득원가에 의한 총괄원가를 고려해 발생주의 및 취득원

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공익사업의 예산서 또는 결산서 기준으로 공

공요금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하철·버스의 장래 수지 전망을 통해 ‘장래 부족액’ 및 ‘장

래 요금현실화율’(’23~’25년 평균)을 요금조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 소요된 취득원가 등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수입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운임산정 등의 기본원칙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산정 시「공공요금 산정기준」과「철

도운임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 적용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서울시

요금조정 기준인 발생주의의 ‘수송원가대비 운임율’ 및 ‘원가보전율’

과 중앙정부 소관의 공공요금 및 코레일 지하철 요금 산정기준(적정

원가)과는 상이한 장래 3년 평균 요금현실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였

14)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제345호)”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4. 기초회계자료
가. 공공요금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공익사업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철도운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제804호)(20170123)”
제2조(운임산정 기본원칙) ① 철도운임·요금(이하 “철도운임”이라 한다)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기초회계자료) ① 철도운임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철도운송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를 기준
으로 할 수 있으며,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산정시 해당 결산서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는 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운영비용 등을 현재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에게

전가 시킨다는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

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요

금 인상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2) 기타 요금조정사항의 타당성

○ 동 의견청취안의 ‘기타 조정사항’은 ▲지하철 및 통합환승할인 요금

의 추가거리요금을 100→150원(50원)으로 인상하고 ▲광역버스는

기본요금 700원(30%) 인상 ▲순환·차등버스는 기본요금 제1안

400원(36%)과 제2안 500원(45%) 인상 ▲심야버스는 350원

(45%)인상 ▲마을버스는 300원(33%)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 대중교통요금 기타 조정사항 - 의견청취안 따로붙임 자료

 ①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5km마다 100원 → 150원 인상(기관 합의 필요)

▸(지하철 단독)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50km 초과시 8km당 100원

▸ (통합환승 시)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② 버스 노선 유형별 인상폭 차등 적용

▸ (마을버스 300원) 900 → 1,200원, (광역버스 700원) 2,300 → 3,000원,

(심야버스 350원) 2,150 → 2,500원

③ 어린이 450 → 750원(50%할인), 청소년 720 → 1,000원(35%할인) 조정

▸ 경기도 : 어린이 730원(50%할인), 청소년 1,050원(30%할인)



○ 서울시는 ▲추가거리요금은 경기(인천)버스 요금체계 반영(기본요금

1,450원+거리비례 추가요금)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요금의 80%

수준 ▲광역버스는 경기(인천)버스 수준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

건비 등 감안하여 시내버스 보다 17% 추가인상 ▲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성인과 동일 인상폭 반영을 요금인상 사유15)로 제시함

가) 기본거리 10km 초과 5km 마다 부과요금 100→150원 인상

○ 현재 지하철 단독통행 및 통합환승시 요금은 ‘거리비례요금제’로 지

하철은 기본요금에 이동거리 10km 초과시 매5km마다 100원을

추가하고 50km 초과시 매8km마다 100원을 추가 부과하고, 통합

환승요금은 이용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에 이동거리 10km 초과시

매5km마다 1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체계임

□ 지하철 단독 통행 시 요금 조정안(카드기준)

현 행

➡

조정안
제1안: 기본요금300원인상 제2안: 기본요금400원인상

기본요금:10㎞ 1,250원

추가요금

·10~50㎞ : 5㎞마다 100원

·50㎞초과시: 8㎞마다100원

기본요금: 10㎞ 1,550원 기본요금: 10㎞ 1,650원

추가요금

·10~50㎞ : 5㎞ 마다 150원

·50㎞초과시: 8㎞마다150원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 조정안

현 행

➡

조정안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부과

·추가요금 :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00원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부과

·추가요금 :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50원

15) 서울시장방침 제225호, 교통정책과-36728호(2022.12.27.)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안)



○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추가거리요금 인상시 지하철과 버스의 연

평균 요금수입이 각각 730억원과 241억원 증가되어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적자가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요금(300~700원)과 추가거리요금(50원)이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직주거리가 멀어 통근 거리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경기도와 인천시는 추가거리요금 인상 시 수도권 장거리 통근‧통학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16)이거나 추가거리요금 인상을 반대17)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서울시도 장거리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

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18)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 8년간 요금동결, 운영적자 증가, 시 재정부담 및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거리요금제 인상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나 8년만의 요금인

상에 따른 기본요금 증가분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

리적인 수준에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6) 경기도 버스정책과-2763(2023.2.6.)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정책기관 의견 및 회의관련 협조 요청”
17) 경기도 철도운영과-1097(2023.2.6.)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정책기관 의견 회신”

인천시 교통정책과-6(2023.2.6.)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정책기관별 의견 재회신”
18) 2023.2.20.일자 보도자료 “서울시, 상반기 24.2조원 집행으로 물가안정 등 민생 회복에 나선다”



나) 버스 유형별 일반요금 인상 근거 관련

○ 버스 유형별 요금 인상안은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마을버스의 일반

요금을 각각 700원(30%), 350원(16%), 300원(33%) 인상하

고 순환‧차등버스 요금은 제1안 400원(36%)과 제2안 500원

(45%)을 인상하는 방안임

○ 시는 광역버스 요금을 수도권 타 지자체 요금수준으로 인상하고 심

야버스는 심야운행 인건비를 감안해 시내버스보다 17% 추가 인상,

마을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80% 수준 유지, 순환‧차등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와 요금 통일을 위해 인상하고자 함

※ 버스 유형별 일반요금 인상안

구 분 (원)
일반요금(카드 기준)

현 행 조 정 인상액 인상율

광 역 버 스 2,300 3,000 700 30%
심 야 버 스 2,150 2,500 350 16%

순환‧차등버스 1안 1,100 1,500 400 36%
2안 1,100 1,600 500 45%

마 을 버 스 900 1,200 300 33%

(광역버스, 심야버스)

○ 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와 운송적자로 버스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가 길고 심야시간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

이 이용하는 광역 및 심야버스의 경우 요금인상으로 서민 교통비 가

중과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버스 유형별 원가분석, 이용객 및 제공 서비스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요금인상으로 인한 운송적자 감소규모 등 인상효과에 대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

○ 시는 ’04년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 버스 노선체계를 5가지(간선,

지선, 순환, 광역, 마을)로 구분하고 운행특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차별화 하였음

○ ‘순환‧차등버스’19)는 간선버스‧지하철과의 연계환승, 지역내 통행수

요를 처리하는 지선노선 중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으로 간‧지선버스

와 요금을 차등(100원↓)하여 부과하였으나 동 요금조정안에서는

간‧지선버스와 기본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 순환‧차등버스의 경우 간‧지선버스에 비해 운행거리가 짧아 운송원

가가 낮음에도 간‧지선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19년 동안 유지한 차등요금을 단순

운영적자 감소를 사유로 폐지하는 것은 요금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차등요금 폐지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19) 순환‧차등버스 현황 : 총 14개 노선 100대 운행(’23년 2월 현재)

- 순환버스 1개 노선(14대), 지선버스 13개 노선(86대)

- 차등요금 : 1,100원(일반, 카드요금 기준)



○ 마을버스의 경우 낮은 요금과 운임수입 감소로 인해 기사수급이 어려

울 정도라는 점에서 “시내버스와 동일 인상폭을 적용(300원 인상)”

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마을버스의 원가분석과 노선별 운

영수익 및 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 서비스 사각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경

제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어린이‧청소년20) 요금 인상 적정성 관련

○ 동 의견청취안의 어린이‧청소년 요금인상안은 대중교통수단에 따라

어린이는 최소 300원에서 최대 700원을 인상(29~114%↑)하고

청소년은 최소 280원에서 최대 640원을 인상(25~79%↑)하는 것임

※ 어린이‧청소년 요금 인상안

구 분
카드요금 기준(원)

구 분
카드요금 기준(원)

현 행 조 정 조정액 인상율 현 행 조 정 조정액 인상율

지하철
일반(1안) 1,250 1,550 300 24%

간지선
버스

일반(1안) 1,200 1,500 300 25%
일반(2안) 1,250 1,650 400 32% 일반(2안) 1,200 1,600 400 33%

청소년 720 1,000 280 39% 청소년 720 1,000 280 39%
어린이 450 750 300 67% 어린이 450 750 300 67%

순환‧
차등버스

일반(1안) 1,100 1,500 400 36%
광역버스

일반 2,300 3,000 700 30%일반(2안) 1,100 1,600 500 45% 청소년 1,360 2,000 640 47%청소년 560 1,000 440 79% 어린이 1,200 1,900 700 58%어린이 350 750 400 114%
심야버스

일반 2,150 2,500 350 16%
마을버스

일반 900 1,200 300 33%
청소년 1,360 1,700 340 25% 청소년 480 800 320 67%
어린이 1,200 1,550 350 29% 어린이 300 600 300 100%

20) 어린이 만 6세~만 12세, 청소년 만 13세~만 18세



○ 시가 제출한 어린이 요금 조정안은 운행거리가 짧은 마을버스와 순

환‧차등버스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인상액을 반영21)함에 따라 마을

버스 300→600원(300원 100%↑), 순환‧차등버스 350→750원

(400원 114%↑)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일반요금의 인상율(1

안 기준 24~3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04년 최초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도

입 후 ’07년 4월 한 차례 인상하고 현재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

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해 왔음

○ 동 요금조정안은 서민 경제생활에 심각한 영향과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교통복지 정책을 퇴행시

킨다는 점에서 요금동결 필요성과 인상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일반인 요금 대비 교통약자의 요금할인을 확대해 온

취지를 고려해서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수요분산 및 교통복지 확대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 관련

○ 서울시는 ’15년 요금인상 시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조조할인 요금제

21) 시장방침제225호, 교통정책과-36728호(‘22.12.27.)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안)” 8페이지
⑤ (어린이·청소년) 성인과 동일 인상폭 반영(450～720원 → 750～1,000원)
※ 경기도 : 어린이 730원(50%할인), 청소년 1,050원(30%할인)



를 도입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 동결, 영주권 어르신 지하철 무임

승차제 도입 등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확대와 출근시간 대중교통 혼

잡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물가 및 난방비 등

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요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 혼잡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금

제도 도입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할인요금의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검토·도입하는 것

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서울시는 ’15년 요금조정 시 이른시간 출근하는 경제적 취약계

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조요금할인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평일 이용승객이 감소하였으나 조조할인 이

용승객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는 조조할인 시간 및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또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지하철 일일권, 한

달권 등 기간권 또는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통합 정기권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간 조조할인 승객 및 할인승객 비중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일 이용승객(A) 11,980 11,836 11,755 11,803 9,080 9,034
조조할인 승객(B) 218 216 212 212 182 179

할인승객 비중(B/A) 1.8% 1.8% 1.8% 1.8% 2.0% 2.0%

▮ 기타 요금(현금요금) 관련

○ 서울시는 ’04년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교통카드 조기정착과 카

드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청소년 현금 이용(1회권) 시 카드요금

기준(단, 지하철 청소년 제외)으로 100원을 추가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현금이용은 교통카드 도입 이후 18년이 지

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2년 기준 서울 지하철(1~8호

선) 이용객의 0.5%(일 20천명), 시내버스 이용객의 0.6%(일 22

천명)로 분석되어 현금 이용율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 바, 현금과

카드요금을 차등 부과한 목적인 교통카드 사용 정착과 이용활성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 현금(1회권) 이용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하철

(1~8호선) 1.5% 1.3% 1.1% 1.0% 0.5% 0.4% 0.5%

시내버스 1.6% 1.4% 1.2% 1.0% 0.8% 0.7% 0.6%
주 : 선·후불 교통카드, 우대권, 정기권, 단체권 등 모든 승차권 대비 1회권 이용 비율



○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는 시내버스 현금승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배차정시성 향상을 위해 ’21년 10월부터 “현금없는 버

스 시범운행”을 실시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108개 노선(1,876대,

총 인가대수의 25.4%)에 현금없는 버스를 확대 운행22)할 예정임

○ 어린이 현금요금의 경우 ’04년 교통카드 도입부터 카드요금과 동일

하게 부과하여 왔다는 점과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해도 운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요금 조정시 현금(1회권)요

금을 카드요금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지하철의 청소년 현금요금(1회권 카드)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

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부정승차)가 있어 현

재 청소년 현금요금을 성인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 종합의견

○ 동 의견청취안은 ’15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연료비 등

22) 현금없는 버스 확대 추진개요
- (시행시기) ’23.3.1.(수)부터
- (대상노선) 총 13개 회사, 108개 노선, 1,876대(총 인가대수의 25.4%)

구 분 회사수 노선수 인가대수 운행대수 비 고

기 존 4 18 436 418 ’21.10.~

확 대 9 90 1,440 1,369 ’23.3.1

총 계 13 108 1,876 1,787 전체버스의 25%

※ 심야시간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빼미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 제외



상승으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8년간 요금이 동결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지하철

노인무임 수송 증가로 운임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수단별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요금제(지하철 및 통합환

승요금)의 추가거리요금 인상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 재정지원만으로 운송기관의 운영적자 보전에는 한계

가 있어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투자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요금(1안 300원, 2안 400원)

과 추가거리요금 등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필요

성은 공감된다 할 것임

○ 그러나, 대중교통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을 위

해서는 요금조정의 당위성 담보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 요금산정

기준의 타당성 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서울시 내부자료23)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시민에 미치는 영향분

석 결과 일반인의 경우 1개월 교통비 요금부담이 24~28% 증가하

고 청소년은 39%(순환‧차등버스 청소년의 경우 79%, 어린이는

11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동 요금인상안은 일반인에 비해 교통약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

비를 상대적으로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좀 더 세밀한 검

토를 통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할 것임

○ 서울시는 장래 재정전망(’23~25년)을 추정하여 연평균 지하철 1

조 2천억원, 버스는 7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요금인상

을 통해 시민들이 부족한 재정의 32~50%을 부담하고 재정지원

으로 36~58%, 나머지는 운송기관의 자구노력으로 4~24%를

충당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안을 계획한 바,

운송기관의 자구노력이 상대적으로 시민부담에 비해 미미하고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과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요금인상으로 서민 경제에 부

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3) 서울시장방침 제225호, 교통정책과-36728호(2022.12.27.)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안)
ㅇ 시민에 미치는 영향 ※ 월 평균 44회 이용 기준

구 분 현재 300원 인상 시 추가 부담액 증가율

직장인
기본거리(10km) 내 55,000원 68,200원 13,200원 24%

19km(환승 평균통행거리) 63,800원 81,400원 17,600원 28%

청소년 기본거리(10km) 내 31,680원 44,000원 12,320원 39%



※ 부족액 부담주체

구 분(억원) 부족액 요금인상
(시민부담)

추가 자구노력
(운영기관부담)

재정지원 등
(서울시부담)

1안
지 하 철 12,146

(100%)
3,892
(32%)

2,882
(24%)

5,372
(44%)

시내버스 7,239
(100%)

2,481+241
(38%)

266
(4%)

4,251
(58%)

2안
지 하 철 12,146

(100%)
4,947
(41%)

2,882
(24%)

4,317
(36%)

시내버스 7,239
(100%)

3,308+241
(50%)

266
(4%)

3,424
(46%)

○ 또한, 시는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300원 인상안(1안)”을 건

의하고 시 재정지원, 자구노력 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토록

계획한 바, 향후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22년 기준 3,152

억원)에 대해 중앙정부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을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제14조24)에 따라 서울시

는 금번 요금인상 이후25) 2년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명

확한 ‘요금조정기준’을 마련해 요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운

송기관 자구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요금조정

시 자구노력 성과 평가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
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

25)「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부칙<제6684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분석하여 조정하는 시기는 시장이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감소로 인한 무임손실 비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하철 무임손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전철운송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조건부 동의

① 서울시가 제출한 기본요금 인상안 중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

금을 300원 인상하는 제1안을 기본으로 하되 요금인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고

② 장거리 통행 이용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

철의 거리비례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

거리요금을 동결하며

③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하며

④ 낮은 현금 이용율을 고려하여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며

⑤ 추후 요금인상 청취안을 제출할 시 시민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1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 현황

  ▶ 통합환승할인 운임
   - 버스간, 버스․지하철간 환승 : 기본요금 1,050원
   - 광역버스↔광역버스, 광역`버스↔버스, 광역버스↔지하철간 환승 : 기본요금 1,850원
     ※ 이용거리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징수 
  ▶ 지하철 요금

종 류
교통카드 기준

1회권
기 존('15.6.27 이전) 변 경('15.6.27 이후)

일 반

< 기본운임 >
10㎞ 이내 : 1,050원
< 추가운임 >
10～40㎞ : 매5㎞마다 100원
40㎞～ : 매10㎞마다 100원

< 기본운임 >
10㎞ 이내 : 1,250원
< 추가운임 >
10～50㎞ : 매5㎞마다 100원
50㎞～ : 매8㎞마다 100원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일반요금-350원) ×80% 할인(일반요금 1,250원) = 720원
할인없음

(일반운임 적용)

어린이 (일반요금-350원) × 50% 할인(일반요금 1,250원) = 450원 카드요금과 동일

   - 청소년1회권은 일반권 사용
   -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
  ▶ 버스 이용운임(교통카드 기준)

구 분 종 류
요 금(원)

교통카드 현 금

간선 ․ 지선 버스

일 반 인 1,200 1,300
청 소 년 720 1,000

어 린 이 450 450

순환 버스

일 반 인 1,100 1,200
청 소 년 560 800

어 린 이 350 350

광역버스

일 반 인 2,300 2,400
청 소 년 1,360 1,800

어 린 이 1,200 1,200

심야버스

일 반 인 2,150 2,250
청 소 년 1,360 1,800

어 린 이 1,200 1,200

마을버스

일 반 인 900 1,000
청 소 년 480 550

어 린 이 300 300

 



붙 임2  기본요금 인상(안)

 ㅇ 1안 300원 적용 시

구   분 (원)
카  드 현  금 조조할인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지하철
(300원)

일반 1,250 1,550 300 1,350 1,650 300 1,000 1,240 240
청소년 720 1,000 280 1,350 1,650 3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간지선
버스
(300원)

일반 1,200 1,500 300 1,300 1,600 300 960 1,200 240
청소년 720 1,000 280 1,000 1,100 1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순환차등
버스
(400원)

일반 1,100 1,500 400 1,200 1,600 400 880 1,200 320
청소년 560 1,000 440 800 1,100 300 450 800 350
어린이 350 750 400 350 750 400 280 600 320

광역버스
(700원)

일반 2,300 3,000 700 2,400 3,100 700 1,840 2,400 560
청소년 1,360 2,000 640 1,800 2,100 300 1,090 1,600 510
어린이 1,200 1,900 700 1,200 1,900 700 960 1,520 560

심야버스
(350원)

일반 2,150 2,500 350 2,250 2,600 350 　 　 　
청소년 1,360 1,700 340 1,800 1,800 - 　 　 　
어린이 1,200 1,550 350 1,200 1,550 350 　 　 　

마을버스
(300원)　

일반 900 1,200 300 1,000 1,300 300 720 960 240
청소년 480 800 320 550 900 350 380 640 260
어린이 300 600 300 300 600 300 240 480 240



 ㅇ 2안 400원 적용 시(  300원 인상안과 상이)

구   분 (원)
카  드 현  금 조조할인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지하철
(400원)

일반 1,250 1,650 400 1,350 1,750 400 1,000 1,320 320
청소년 720 1,000 280 1,350 1,650 3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간지선
버스
(400원)

일반 1,200 1,600 400 1,300 1,700 400 960 1,280 320
청소년 720 1,000 280 1,000 1,100 1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순환차등
버스
(500원)

일반 1,100 1,600 500 1,200 1,700 500 880 1,280 400
청소년 560 1,000 440 800 1,100 300 450 800 350
어린이 350 750 400 350 750 400 280 600 320

광역버스
(700원)

일반 2,300 3,000 700 2,400 3,100 700 1,840 2,400 560
청소년 1,360 2,000 640 1,800 2,100 300 1,090 1,600 510
어린이 1,200 1,900 700 1,200 1,900 700 960 1,520 560

심야버스
(350원)

일반 2,150 2,500 350 2,250 2,600 350 　 　 　
청소년 1,360 1,700 340 1,800 1,800 - 　 　 　
어린이 1,200 1,550 350 1,200 1,550 350 　 　 　

마을버스
(300원)　

일반 900 1,200 300 1,000 1,300 300 720 960 240
청소년 480 800 320 550 900 350 380 640 260
어린이 300 600 300 300 600 300 240 480 240



붙 임3 공청회 절차 및 흐름도(행정절차제도실무, ’14.11,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 안
546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이후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운송원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19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8년째 요금 동결로 대중교통 요금현실화율도

지속 감소하고 있음

나. 최근 5년간 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요금 외 광고, 부대사업수익

등을 포함한 전체 영업수입을 기준으로 하여도 요금현실화율은

’21년 현재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짐

다.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수송 증가로 지하철 무임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회, 정부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23년 정부 예산에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음

라. ’04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경기, 인천버스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시 요금을 개별

지불하지 않고 할인된 통합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반대로

운송기관은 환승손실금 증가로 적자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마. 지하철, 시내버스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 예산은

’21년 5,561억원에서 ’22년 1조 1,572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기관의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만으로는 적자 해소에 한계점에 도달함

바. 특히 노후화율이 66%에 달하는 지하철 시설의 개선 및 교체를

위한 투자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운송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움

사.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철 단독 통행 시 요금 조정안(카드기준)

현 행

➡

조정안

제1안: 기본요금300원인상 제2안: 기본요금400원인상

기본요금:10㎞ 1,250원

추가요금

· 10~50㎞ : 5㎞ 마다 100원

· 50㎞초과시: 8㎞마다 100원

기본요금: 10㎞ 1,550원 기본요금: 10㎞ 1,650원

추가요금

· 10~50㎞ : 5㎞ 마다 150원

· 50㎞초과시 : 8㎞마다150원

 나. 시내버스 단독 통행 시 요금 조정안(카드기준)

○ 간·지선버스

현 행
➡

조정안

제1안: 기본요금300원인상 제2안: 기본요금400원인상

1,200원 1,500원 1,600원



○ 광역버스 : 경기 거리비례 적용 광역버스 수준 조정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700원 인상

2,300원 3,000원

○ 순환·차등버스 : 차등 폐지, 간·지선버스와 요금 통일

현 행
➡

조정안
제1안: 기본요금400원인상 제2안: 기본요금500원인상

1,100원 1,500원 1,600원

○ 심야버스 : 심야 운행 인건비 감안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350원 인상

2,150원 2,500원

 다. 마을버스 단독 통행 시 요금 조정안(카드기준)

○ 시내버스와 동일 인상폭 적용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300원 인상

900원 1,200원

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 조정안

현 행

➡

조정안

·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부과

· 추가요금 :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00원

·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부과

· 추가요금 :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50원

※ 우리시 의견 : 조정안 중 복수안(1,2안)인 경우 서울시 1안

※ 기타 세부 기본요금 조정안 : 따로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후략>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따로 붙임 :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

※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백은주 (☎ 2133-2219)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

 추진 배경

 ㅇ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15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
감소 등에도 불구, 지난 8년간 인상 없이 유지되어 재정난 가중

 ㅇ 재정지원과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 정부의 무임수송 지원도 불가한 
상황에서, 부득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 추진

 대중교통 재정상황

 ㅇ 지 하 철 : 연간 평균 약 9,200억 원 수준의 적자 발생
   - 운송적자는 공사채 발행 및 市 재정지원(’22년 3,458억원) 충당

구분(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운 영 비 용 25,503 25,907 27,025 26,218 29,039
영 업 수 입 19,623 20,029 15,577 16,261 16,439
적  자 △5,880 △5,878 △11,448 △9,957 △12,600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19년 대비 27% 감소, 요금수입 약 4천억 감소

 ㅇ 시내버스 : 연간 평균 약 5,400억 원 수준의 적자 발생
   - 운송적자는 은행 대출 및 市 재정지원(’22년 8,114억원) 충당

구분(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운 영 비 용 15,820 16,540 16,902 17,409 18,014
영 업 수 입 12,978 13,002 10,118 10,059 11,432
적  자 △2,842 △3,538 △6,784 △7,350 △6,582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19년 대비 20~23% 감소, 요금수입 약 2,800억 감소

➡ 늘어나는 적자 규모를 서울시가 지속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수익자 부담이 아닌 전체 시민에게 부담하는 형태



 요금조정 필요성

 ① 누적된 적자운영 구조개선 필요
   - (운영비용) 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평균 지하철 2.8%, 버스 3.0% 증가(’18-’22)
   - (영업수입) 요금수입은 연평균 지하철 3.8%, 버스 2.4% 감소(’18-’22),

광고 등 자구노력 수입은 연간 지하철 3천억원, 버스 500억원 제한적

   - ’22년 기준으로 승객 1명 수송 시 지하철 911원, 버스 529원 적자 발생

구 분 (원) ’16년 ’18년 ’20년 ’22년 전망
지 하 철
(1인당)

운 송 원 가 1,318 1,456 2,067 2,100
평 균 운 임 1,099 1,120 1,191 1,189
운 송 적 자 219 336 876 911

버 스
(1인당)

운 송 원 가 992 1,063 1,477 1,447
평 균 운 임 852 872 884 918
운 송 적 자 140 191 593 529

 ② 65세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 증가
   - ’22년 전체 이용객의 16.4%가 무임수송, 무임손실 규모 연간 3천억원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서울 인구의 13%(’16년) → 17%(’21년) → 20%(’25년) 증가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무임 손실(억원) 3,441 3,506 3,539 3,709 2,643 2,784 3,152
 무임수송인원(a, 백만명) 253 258 261 274 196 206 233
 무임점유율(a/총이용객) 14.2% 14.7% 14.9% 15.2% 15.0% 15.9% 16.4%

【 무임손실 국비보전 요구 노력 】
• ’20년부터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회, 정부 등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 요구

 ▸(’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의원, 기재부 및 국토부 등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및 국비지원 요청

• 국토위에서 ’23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익서비스비용 3,584억원을 증액 의결

(’22.11.24)하였으나, 최종 정부 예산에는 미 반영

 ▸ 3,584억원 : 13개 지자체의 코로나19 이전 최근 3년간(’17-’19) 무임손실 평균액



 ③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요구
   - (지하철) 노후화율 66.2%, 전동차 등 시설의 55%가 D등급 판정

    ▸ ’26~’28년을 목표로 25년 경과 또는 도래한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물 개선 추진 중
구 분 (단위 : 억원) 계 ’23년 ’24년 ’25년 ’26년

전동차 교체(’28년 목표) 14,951 4,632 3,681 3,724 2,914
시설물 개량(’26년 목표) 16,187 2,754 5,804 3,457 4,172

※ 서울교통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22~2026) 기준

   - (시내버스) 전체 버스(7,390대)의 11%가 전기버스(790대), 2%가 수소버스(20대)
    ▸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맞춰 매년 330대씩 친환경차량 도입을 목표로 교체 추진 중

구 분 (단위 : 억원)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버 스 전기(1,500대) 1,500 300 300 300 300 300

수소(150대) 150 30 30 30 30 30
충전기 전기(300대) 300 60 60 60 60 60

수소( 30대) 30 6 6 6 6 6
※ 더맑은서울 2030종합계획(대기정책과-32919 서울특별시장 제203호) 기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ㅇ (장래 재정전망) ’23~’25년간 평균 지하철 1조2천, 버스 7천억원 부족
   - 이용객 감소로 수입 감소, 비용도 연평균 지하철 1.4%, 버스 3.3% 증가 전망

구 분 (단위 : 억원) ’22년 3년 평균 ’23년 ’24년 ’25년

지하철
운송비용 29,039 30,740 30,054 30,472 31,695
영업수입 16,439 18,594 17,274 19,296 19,212
부족액 12,600 12,146 12,780 11,176 12,483

시내
버스

운송비용 18,014 19,390 18,942 19,450 19,777
영업수입 11,432 12,151 11,432 12,554 12,466
부족액 6,582 7,239 7,510 6,896 7,311

 ※ 지 하 철 : 서울교통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2-’26) 상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요금외수입 포함) 반영
 ※ 시내버스 : 표준운송원가를 연평균 3.3% 인상 가정, 영업수입 중 요금수입은 ’23년은 ’22년과 

동일하고, 이후 수요 회복으로 요금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인상 필요액 : 지하철 1,152원, 844원
   - 과거 인상 사례(요금현실화율 83~85%)로 보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 필요

 ㅇ (기본요금 조정) 1안 300원, 2안 400원
   - (1안) 300원 인상 시 연평균 지하철 3,162억원, 버스 2,481억원 수입 예상

   - (2안) 400원 인상 시 연평균 지하철 4,217억원, 버스 3,308억원 수입 예상

구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23-’25년)

요금현실화율
물가에

미치는 영향
(’22.11기준)인상 전(a) 인상 후(b) 증감(b-a)

1안
(300원↑)

지하철 12,146 8,984 △3,162 60.5 → 70.8%
0.38%p↑

버스 7,239 4,758 △2,481 62.7 → 75.6%
2안

(400원↑)
지하철 12,146 7,929 △4,217 60.5 → 74.2%

0.50%p↑
버스 7,239 3,931 △3,308 62.7 → 79.9%

➡ 기본요금 300원, 400원 인상안 모두 대중교통 재정 정상화에는 한계이나,
➡ 서민 경제 부담, 운영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300원 인상 건의
 - 그럼에도 부족한 운송비용은 자구노력, 재정지원, 기타 요금 조정 등을 통해 극복

 ㅇ 기타 조정사항
   ①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5km마다 100원 → 150원 인상(기관 합의 필요)
    ▸ (지하철 단독)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50km 초과시 8km당 100원
    ▸ (통합환승 시)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② 버스 노선 유형별 인상폭 차등 적용

    ▸ (마을버스 300원) 900 → 1,200원, (광역버스 700원) 2,300 → 3,000원, 
(심야버스 350원) 2,150 → 2,500원

   ③ 어린이 450 → 750원(50%할인), 청소년 720 → 1,000원(35%할인) 조정

    ▸ 경기도 : 어린이 730원(50%할인), 청소년 1,050원(30%할인)



 운영기관 자구노력

 ㅇ 지하철 : ’23-’25년 3년간 평균 2,882억원
   - (수익증대) 광고면 확대 및 역병 병기 유상판매 등(89억), 상가 공실 최소화(61억), 

철도위탁운영(135억), 부지복합개발 및 유휴자산 매각 등(1,168억)
   - (비용절감) 인건비·운영비절감(1,366억), 시설교체 투자비 절감(63억)

 ㅇ 시내버스 : ’23-’25년 3년간 평균 266억원
   - (수익증대) 광고 확대(43억), 정류소 명칭 유상판매(16억), 차량매각 등 부대수입(31억)
   - (비용절감) 녹색순환노선 조정(13억), 연료비·운영비 절감(163억)
   

【 부족액 분담 주체 】
(단위 : 억원) 부족액 요금인상

(시민부담)
추가 자구노력
(운영기관부담)

재정지원 등
(서울시부담)

1안
지 하 철 12,146

(100%)
3,892
(32%)

2,882
(24%)

5,372
(44%)

시내버스 7,239
(100%)

2,481+241
(38%)

266
(4%)

4,251
(58%)

2안
지 하 철 12,146

(100%)
4,947
(41%)

2,882
(24%)

4,317
(36%)

시내버스 7,239
(100%)

3,308+241
(50%)

266
(4%)

3,424
(46%)

 향후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협의 ·········································································· ~’23. 2월
 ㅇ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23. 2～3월
 ㅇ 교통카드 시스템 개편(개발, 테스트 등) ·························· ’23. 2~4월
 ㅇ 시   행 ······················································································ ’23. 4월말



붙임 1  기본요금 인상(안)

 ㅇ 1안 300원 적용 시

구   분 (원)
카  드 현  금 조조할인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지하철
(300원)

일반 1,250 1,550 300 1,350 1,650 300 1,000 1,240 240
청소년 720 1,000 280 1,350 1,650 3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간지선
버스

(300원)

일반 1,200 1,500 300 1,300 1,600 300 960 1,200 240
청소년 720 1,000 280 1,000 1,100 1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순환차등
버스

(400원)

일반 1,100 1,500 400 1,200 1,600 400 880 1,200 320
청소년 560 1,000 440 800 1,100 300 450 800 350
어린이 350 750 400 350 750 400 280 600 320

광역버스
(700원)

일반 2,300 3,000 700 2,400 3,100 700 1,840 2,400 560
청소년 1,360 2,000 640 1,800 2,100 300 1,090 1,600 510
어린이 1,200 1,900 700 1,200 1,900 700 960 1,520 560

심야버스
(350원)

일반 2,150 2,500 350 2,250 2,600 350 　 　 　
청소년 1,360 1,700 340 1,800 1,800 - 　 　 　
어린이 1,200 1,550 350 1,200 1,550 350 　 　 　

마을버스
(300원)　

일반 900 1,200 300 1,000 1,300 300 720 960 240
청소년 480 800 320 550 900 350 380 640 260
어린이 300 600 300 300 600 300 240 480 240



 ㅇ 2안 400원 적용 시(  300원 인상안과 상이)

구   분 (원)
카  드 현  금 조조할인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지하철
(400원)

일반 1,250 1,650 400 1,350 1,750 400 1,000 1,320 320
청소년 720 1,000 280 1,350 1,650 3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간지선
버스

(400원)

일반 1,200 1,600 400 1,300 1,700 400 960 1,280 320
청소년 720 1,000 280 1,000 1,100 100 580 800 220
어린이 450 750 300 450 750 300 360 600 240

순환차등
버스

(500원)

일반 1,100 1,600 500 1,200 1,700 500 880 1,280 400
청소년 560 1,000 440 800 1,100 300 450 800 350
어린이 350 750 400 350 750 400 280 600 320

광역버스
(700원)

일반 2,300 3,000 700 2,400 3,100 700 1,840 2,400 560
청소년 1,360 2,000 640 1,800 2,100 300 1,090 1,600 510
어린이 1,200 1,900 700 1,200 1,900 700 960 1,520 560

심야버스
(350원)

일반 2,150 2,500 350 2,250 2,600 350 　 　 　
청소년 1,360 1,700 340 1,800 1,800 - 　 　 　
어린이 1,200 1,550 350 1,200 1,550 350 　 　 　

마을버스
(300원)　

일반 900 1,200 300 1,000 1,300 300 720 960 240
청소년 480 800 320 550 900 350 380 640 260
어린이 300 600 300 300 600 300 240 480 240


